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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

기 위한 제도로서,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

우 무급으로 3일의 휴가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2009년에 조사된 사업체

패널자료에 따르면, 조사된 1,619개의 사업장 중 약 36%의 사업장이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약 14%의 사업장은 도입해 놓고도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

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장이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위반하는 이유는 무엇일

까? 그리고 무엇이 다양한 위반 형태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일까?  

본 논문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론(New institutional theory), 일탈 문화 이

론(Deviant culture theory), 그리고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을 

이용하여, 위의 두 가지 연구 질문을 다루려 한다. 본 연구는 특히 신제도주의 

이론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미 많은 해외의 연구들이 조직의 법 순응과 위반

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Goodstein, 1994; Ingram and Simons, 

1995; Kelly, 2010; Oliver, 1991). 이 이론적 전통을 따르는 연구들은 1964년 

미국의 공민권법(Civil Rights Act)의 차별금지 조항에 대하여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주로 다루어왔다. 이 연구들은 법 조항 자체의 모호함

(ambiguity)과 판례를 중시하는 관습법 전통이 법원(court)에서 이루어지는 법

의 해석을 계속해서 바뀌게 만들었고, 이는 결국 기업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

하는 법적 환경에 노출되도록 만든다고 주장한다(Edelman, 1990; Edelman, 

Krieger, Eliason, Albiston, and Mellema, 2011;  Kelly and Dobbin, 1999). 이

러한 신제도주의 이론에 기반한 연구들은 기업이 복잡한 법적 환경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또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 환경의 변화를 잘 추적하고 있

느냐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는 한국 사례에 정확하게 적용되기 힘든 부분들이 있

다. 왜냐하면 한국은 대륙법 전통을 따라 관습법 전통의 국가보다는 훨씬 더 

명료한 법전(code)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법원 역시 이미 주어져 있는 법전의 

해석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Glenn, 2007). 따라서 기존의 판례보

다는 명문화되어 있는 법 조항이 더욱 중요한 판결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법적인 환경의 모호함이나 복잡함이 관습법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Baek and Kelly, forthcoming).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서의 법적 외부 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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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변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상수로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관습법과 대륙법의 전통이 혼용된 형태(hybrid)로 법적 체계가 바뀌어 가고 있

고(Dainow, 1966; Del Duca, 2006), 한국 역시 이전보다는 판례가 판결에서 더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관습법과 대륙법의 전통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이 시점에서 조직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모호한 법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가

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대륙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에서도 법적 체계의 변화로 인해 조직은 외부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야 법이 요구하는 제도를 수용하고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

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서 조직을 둘러싼 외부 법적 환경의 변화가 해당 조직

의 법의 순응과 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합리적인 질

문이라 할 수 있다(Baek and Kelly, forthcoming; 신동준, 2009). 

기존의 대륙법 전통의 국가들에서 수행된 법 이행과 위반의 연구는 주로 합

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기업이 주어진 법을 

이행하거나 어길 때 얻을 수 있는 차익을 계산하여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주

장한다(Kobayashi and Kerbo, 2012; Koutalakis, 2004). 본 연구처럼 대륙법 전

통에서 법적 외부 환경이 기업의 법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드물다

고 할 수 있다(이승현, 2012; 정용기, 2008). 

본 연구는 이 외에도 두 가지 형태의 법 위반을 분석하였다. 여러 가지 법 

위반 사례의 연구는 주로 위반과 이행 두 가지 형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기광도, 2004; 전영실, 2009). 하지만 본 연구는 법 위반을 완전위반과 부분위

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완전위반은 법 제

도 자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이며, 부분위반은 제도를 명목적으로는 수용하되 

그것을 이행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Baek and Kelly(forthcoming)가 육아휴직조

항에 대해 한국의 사업장들이 어떻게 완전위반과 부분위반을 하게 되는지 보여

주었다. 하지만 많은 국내의 많은 연구들이 부분위반의 존재만을 지적하였을 

뿐,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Han and 

Koo, 2010; 이항영․백경민․장용석, 2007; 정장훈․조문석․장용석, 2011). 이 

연구는 Baek and Kelly(forthcoming)에서 사용한 법 위반에 대한 분석틀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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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장이 도입조차 하지 않은 경우를 ‘완전위반’, 취

업규칙과 단체협약상에서 제도 도입은 명시적으로 하였으나 그것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부분위반’이라고 보았다. 2009년 사업체패널자료는 이 같은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설문을 실시하였고 본 논문은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어떤 요인들이 각각의 

위반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설을 도출하기에 앞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내용과 이 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나타난 사회 제도적인 변화와 법적 위반

의 연관관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Ⅱ. 연구배경: 배우자 출산휴가와 한국의 사업장 문화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

장하였다. 여성은 가정, 남성은 직장이라는 이분법이 무너지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출산, 가사 일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출산과 육아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의무가 아니라 남성 역시 그 의무를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장지연․정혜

선․류임량․김수양․장은숙, 2004).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는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제정하였다 (Sung, 2003). 

정부는 2007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고 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 사업장에

서 실시하도록 법제화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남성 근로자

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남성 근로자가 이 휴가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경

우, 사업주는 반드시 3일을 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이러한 2008년 배우자 출산휴가의 전면적 실시는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유지

되어 오던 기존 질서에 부딪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제도가 그동안 한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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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에서 요구되어 왔던 ‘이상적인 노동자’의 규범(ideal workers’ norm)과 충

돌한다는 것이다. 이 규범은 회사에 장시간 근무하며, 전적으로 충성심을 보이

는 노동자가 바로 이상적인 노동자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 규범은 주로 여성보다는 남성들에게 많이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남성에

게는 생계를 위한 노동자(breadwinner)가 될 것을, 여성은 가정을 돌볼 것을 기

대한다. 이러한 성역할 규범에 따라서 남성이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노동자가 

될 것을 더 많이 사회적으로 요구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 구분은 남녀의 

구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유교문화권에서 더욱 공고히 되고 있음을 여러 

기존 연구에서 알 수 있다(Sung, 2003; Won and Pascall, 2004). 본 연구는 이

러한 사업장 내에 팽배한 이상적 노동자 규범이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위반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임을 지적한다. 이하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제

도의 위반을 설명하기 위해 신제도주의 이론, 일탈 문화 이론, 그리고 합리적 

선택 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에 기초한 여러 가지 가설을 도출한다.

Ⅲ. 이론과 가설

1. 신제도주의 이론(New Institutional Theory)

신제도주의 이론에서는 조직을 그 자체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

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고 전제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제도주의 

학자들은 왜 많은 조직들이 서로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가를 설명하려 한

다. 그들은 조직들이 사회적 환경 내에 배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제도적인 압력(institutional pressures)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

해 서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압력은 크게 강제적(Regulatory), 규범적(Normative), 인지적(Cognitive) 

압력으로 구분이 되며, 이러한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는 조직들은 사회 구성원

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요약하면, 신제도주의 학자들은 조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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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사회적인 가치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특정한 구조와 정책들을 요구하는 제도적 압력에 순응한다고 주장한다

(DiMaggio and Powell, 1983; Meyer and Rowan, 1977; Scott, 2007; 김회성․

박기태․이명진, 2009; 이항영 외, 2007).1) 

조직이 법에 순응 또는 위반하는 것 역시 이러한 신제도주의 이론에 의해 설

명될 수 있다. Edelman(1992)나 Kelly and Dobbin(1999)은 미국의 고용평등법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이 만들어내는 강압적 동형화 현상

(coercive isomorphism)에 주목한다. 미국의 고용평등법(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의 차별금지 조항은 무엇이 차별인지 정의하지 않은 채 광범

위한 차별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은 무엇이 차별인지 자신들

이 정의를 해서 그에 맞는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제도가 법원에서 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그들

은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다시 그 법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제도들을 고안해야 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특정 사업장이 고안해 내놓은 제도

나 정책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제도나 정책은 급속

도록 퍼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요약하면 법적 강제 조건을 만족하는 제도를 

도입하게끔 요구하는 제도적 압력은 각 조직의 이해관계에 맞게 해석되고 각 

조직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틀 내에서 각색된 정책들을 내놓게 된다. 그리

고 이것이 법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획득하게 될 때 다른 기업들은 해당 제도나 

정책들을 도입하게 된다(Edelman, 1992; Edelman et al., 2011, Kelly and 

Dobbin, 1999). 조직이 외부 환경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변화들에 대해 민감하

지 못하여 법적인 변화들을 내부로 수용하는데 실패하면 그 조직은 법을 의도

치 않게 위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Baek and Kelly, forthcoming; Kelly, 2010; 

Oliver, 1991; Goodstein, 1994; Ingram and Simons, 1995). 

1) 제도주의 이론은 크게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그리고 사회학적 제도주의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론은 이 세 가지 중 사회학
적 제도주의이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공식적 측면이 역사적인 맥락 내에서 어떻
게 변화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역사적 제도주의와 개인들의 행위가 도구적이고 전략적 계

산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이론과 달리 제도의 비공식적 측면, 즉 
규범, 문화, 상징체계, 특히 당연시되는 신념과 인지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이론
적 차이를 잘 드러낸 연구로 하연섭(2002)과 Hall and Taylor(1996)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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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

선행연구는 조직의 가시성(visibility)이 높거나 외부 환경과 연결 고리를 가

지고 있을 때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Kelly and Dobbin, 

1999; Dobbin and Sutton, 1998; 이항영 외, 2007). 가시성이 높은 조직들이나 

복잡한 법적 환경의 변화를 잘 추적하고 있는 조직들은 법적 요구 조건을 만족

하는 제도나 정책들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법에 순응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가시성이 높은 조직들은 외부의 다른 조직들에 비

해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감시에 노출된다. 

따라서 가시성이 높은 조직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다른 가시성이 낮은 조직

에 비해 외부 감시를 통해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기존 연구들은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주변 조직들에 비해 높은 가시성을 가지게 된다고 말

한다. 높은 가시성은 조직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를 높임으로써 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직의 규범 조응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김회성 외, 2009; 

송은영․장용석, 2007). 또한 공공부문에 속하는 사업장 역시 높은 가시성을 지

니게 된다. 이러한 사업장들은 정부의 영향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

라 정부의 법률이나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Baek and Kelly, 

forthcoming; 노용진․김동배․박우성, 2003). 또한 공공부문에 속하는 사업장

은 다른 사적부문에 속하는 사업장에 비해 법적 요구조건을 잘 구비하고 있느

냐에 따라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고 사적부문에 있는 기업에 비해 법규 준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1 : 규모가 큰 사업장이거나 공기업과 같은 가시성이 높은 사업장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덜 위반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부 법적 환경을 잘 추적하고 있는 사업장일수록 어떤 

제도나 정책이 법적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 

연구들은 독립적인 인사부서를 설치한 사업장은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법률

의 변화를 잘 추적하여 그 법에 순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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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bbin and Sutton, 1998; Osterman, 1995; Nelson and Nielsen, 2000; Dobbin 

and Kelly, 2007; Kelly, 2010; Baek et al., 2012). 그러나 독립된 인사부서가 

없는 사업장은 법적 환경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의도하

지 않게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2 :독립된 인사부서를 가진 사업장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덜 위반할 것이다.

나. 구제도2)와의 충돌 그리고 법 위반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조직 내에 도입되고 완전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

전에 조직 내에 존재하고 있던 제도나 정책을 대체하여야 한다. 새로운 정책이

나 제도가 이전 제도와 정책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할 경우, 조직 내에는 구성원

들을 규제하는 다수의 제도가 존재하게 되고 그것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는 상

황이 된다(Heimer, 1999; Kelly, 2010). 이럴 경우 조직 구성원들은 어떤 제도

나 정책들을 따라야 할지 혼란을 느끼게 되고, 이는 결국 새로운 법 제도를 위

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조직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가 조직 

내부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것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제도가 

예전 제도를 대체하지 못하고 구성원들이 여전히 구제도를 따르게 되면 이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제도인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상황에 맞추어 생각해 보면, 사업장 내에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남성상과 함께 이상적인 근로자상이 깊이 뿌리박혀 있을 경우 

양성 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도입과 사용은 앞서 

언급한 가부장적 남성상 및 이상적인 노동자의 규범과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남성 중심문화가 사업장 내에서 얼마나 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

기 위해 먼저 사업장 내의 남성 근로자 비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여러 

2) 제도(institutions)는 한 사회의 정치적, 법적 체계를 문화와 함께 포괄하는 일련의 사회 
구조라고 할 수 있다(Wilkinson, 1996). 즉, 제도는 사회의 가치와 신념 체계 이외에 정
치적, 법적 체계도 함께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양성 평등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법체계가 이전 법체계를 대체하면서 나타나는 위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논문의 초점은 남성중심의 기존 문화가 어떻게 법 위반을 초래하느냐가 아니라 새

로운 제도의 도입 실패가 법 위반과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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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남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조직 구

조와 규범이 팽배하며, 가족 친화적인 정책들을 사업장 내 도입하려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Baek and kelly, forthcoming; Kelly, 2010; Cha, 2010; 

Moss Kanter, 1977; Gerstel and Armenia, 2009).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위의 

맥락에서 제시할 수 있다. 

가설 3: 남성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위반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들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

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직장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정책 역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일부로 볼 

수 있다(Baek et al., 2012). 따라서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들을 도입

하고 시행 중인 사업장은 이 정책들이 지향하는 가정생활의 양성 공동 책임, 

그리고 더 나아가 양성 평등의 가치를 이미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적게 도입한 사업장은 양성 평등의 가치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한 법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4: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과 관련된 제도를 많이 도입한 사업장일수록 배우

자 출산휴가제도를 덜 위반할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

자 출산휴가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부여되는 새로운 권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가 정확하게 무엇

인지 알아야 한다.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에 팽배한 이상적인 노동자의 규범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권리

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Albiston, 2005). 또한 사업장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부 시스템 또는 조직이 없으면 그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은 권리를 행사하려 해도 실패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자들이 권리 행

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조직과 사내 시스템들로는 인사

부서, 정보공유 통로, 그리고 노조와 노사협의회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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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iston, 2005; Baek and Kelly, forthcoming; Harlan and Roberts, 1998). 

먼저 인사부서는 법적 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 이외에 근로자들에게 행사

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것의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안내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또한 사업장 내에 여러 가지 정보공유 통로가 있게 되면 

근로자들은 그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공유하게 된

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에 인트라넷, 정기적인 회합과 같은 여러 가지 정보공

유 통로가 많을수록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게 되고 그것을 행사하게 된다(Baek and Kelly, forthcoming). 그리고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가 사업장 내에 존재할 경우 근로자들은 수월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Budd and Brey, 2003).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5: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마련된 사업장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덜 위반할 것이다. 

다. 완전위반과 부분위반의 차이

본 논문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관한 두 가지의 위반 형태를 대조해 보려

고 한다. 앞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완전위반과 부분위반을 살펴보는데, 완전위

반이란 사업장이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행은 물론이거니와 출산휴가제도를 도

입하지 않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 명시조차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부분위반이란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취

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를 하였지만, 그것을 실제 실행하고 있지 않은 경

우를 일컫는다. 이러한 두 가지 위반 형태를 분석하는 것은 조직의 다양한 제도 

순응 방식에 관한 기존 연구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Oliver(1991)는 조직이 외부의 제도적 환경에 덜 노출되어 있을 경우 제도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Goodstein(1994)는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

는데 조직이 외부 제도적 환경의 요구와 변화에 둔감하거나 이를 무시할 경우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work family policies)의 도입을 하지 않는 것을 보여

주었다. Ingram and Simons(1995) 역시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Goodstein(1994)

과 유사한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한국 사례에서도 Baek and Kelly(forth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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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업장이 조직 외부의 제도적 환경에 둔감할수록 육아휴직제도를 도입조차 

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먼저 가능하

다. 

가설 6: 사업장의 가시성과 외부 환경과의 연결을 측정하는 변수는 주로 완전위반

과 관련을 가질 것이다. 

이에 반해 기존 연구들은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해 놓고 시행하지 않는 부분

위반은 주로 사업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제도와 구제도의 충돌 때문에 

빚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주

장하는 부정합화 현상(decoupling)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신제도주의 학자들

은 조직이 제도를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상징적으로만 

도입을 하며,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조직 내부의 다양한 조건에 달려 

있음을 주장한다(Baek and Kelly, forthcoming; DiMaggio and Powell, 1983; 

Meyer and Rowan, 1977; Westphal and Zajac, 2001; 정장훈 외, 2011).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사업장 내에 이상적 노동자의 규범과 

전통적인 남녀 성역할에 대한 관념이 팽배한 경우, 그리고 사업장 내 근로자들

이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부 시스템이 갖추어 지

지 않은 경우에 부분위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가설이 가능하다.  

가설7: 기업의 내부 맥락과 관련된 변수(남성 노동자 비율, 다른 일․가정 양립 지

원 정책의 도입 개수,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돕는 내부 시스템의 

유무)는 주로 부분위반 여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2. 일탈 문화 이론(Deviant Culture Theory)

비행이나 일탈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동료 집단(peer)이 비슷한 범죄

를 저지를 때 개인이 동일한 범죄에 동참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Coleman 1998; Vaughan, 1999). 다시 말하면 주변 집단이 일탈을 당연

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을수록 그 주변 동료들에 둘러싸인 한 개인도 규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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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조직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Kelly(2010)와 Baek and Kelly(forthcoming)는 주변 사업장이 육아휴

직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 역시 육아휴직제도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주변 동료 집단을 동일 산업군으로 정의

한다. Kelly(2010)와 Knoke(2001)는 동일 산업군 내의 조직들이 다른 조직들에 

비해 많이 연관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8: 동일 산업군 내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위반하는 사업장의 비율이 높을 

때, 해당 사업장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3.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

합리적 선택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행위자가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제

반 상황을 고려한 후 최대의 효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선택을 한다고 주장한

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법 위반은 법을 위반할 시에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법을 

지키는 것보다 클 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Ashenfelter and Smith, 1979). 그

러므로 사업주의 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위반 역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

공하는 것의 비용이 효용보다 클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위반

하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된 효용과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특성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Kelly, 2010). 사업장 내

에 남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를 상승시

키기 위해 또는 더 좋은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채용 전략의 일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공할 수 있다(Osterman, 1995; Davis and Kalleberg, 2006). 하지

만 Baek et al.(2012)의 연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도입 여부와 사업장 내 노

동자의 성별 비율은 서로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이처럼 사업장 

내의 근로자 성별 구성비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도입은 서로 불분명한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성별 비율을 합리적 선택 이론을 검증하는 명확한 

가설로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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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사업주는 전문직종에 있는 근로자나 관리직에 있는 직원들에게 배

우자 출산휴가를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문직종 종사자나 고위 관리직종

에 있는 직원들은 사업장에서 다시 대체하기 힘든 인력들이며, 이들은 이미 굉

장히 숙련된 인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Davis and Kalleberg, 2006; Glass 

and Estes, 1997). 따라서 사업주는 이들을 계속 고용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이들에게 높은 임금과 함께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인적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도입되고 이행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일반 종업원들과 달리 자신이 받는 대우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직 종사자나 관리직에 있는 직원이 많은 사업장은 배우

자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Glass and 

Fujimoto, 1995). 한국 사례를 연구한 Baek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은 사업장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요약하면, 전문직이나 관리직의 경우 낮은 대체가능성과 높은 협상

력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실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가설 9: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배우자 출산 

휴가법 조항을 덜 위반할 것이다.

Ⅳ. 분석 자료 및 모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된 2009년도 사업체패널자료를 활용하였

다. 사업체패널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격년마다 각종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패널조사이다. 이 사업체패널은 3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기

업을 대상으로 층화표집을 통하여 추출된 사기업과 공기업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패널은 현재 한국의 고용구조와 노동수요를 분석하고 기

업의 인적자원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구성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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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다. 사업체패널의 설문은 인적자원관리 및 작업조직, 사업장 특성, 

고용현황 및 고용관리, 보상 및 평가, 인적자원개발, 노사관계 등에 관하여 인

사담당자, 노무담당자, 근로자대표에게 질문하여 획득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들이 사용한 2009년도 사업체패널자료의 경우 전국 사업

체 1,737개를 대상으로 2010년 7월 말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7개월간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얻은 2009년도 당시 사업체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한 문항에 응답한 사업체 1,619개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배규식․김정우․김기민, 2012). 

2.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사업장이 완전 위반

을 하고 있는가와 부분적으로만 위반하고 있는가이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2008. 6. 22) 배우자의 출산을 

경험한 모든 사업장의 남성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이 이 법에 반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다. 먼

저 사업장이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도입하여 실제로 실행한 경우이다. 연구자

들은 이를 완전순응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도입하

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하였으나 실제로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생

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연구자들은 부분위반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

로 도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위반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개의 설문 문항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는 “다음의 모성보호 조

치들 중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회사 방침으로 실시하는 하

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이다. 두 번째 질문은 “귀 사업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모성보호 조치들 중에서 실제로 잘 활용되고 있는 정책들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

시오”라는 문항이다.3) 위의 두 가지 질문의 선택지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모두 

3) 본 문항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문지와 유저가이드에 
나타나있지 않다. 그래서 한국노동연구원에 문의해 본 결과 종업원이 본 휴가를 사용하려
고 신청하는 경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제
도를 도입해 놓고 시행하지 않는 부분위반의 경우는 종업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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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한 경우는 완전순응으로 정의하여 ‘2’로 입력하였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배

우자 출산휴가를 선택하였으나 두 번째 질문에서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부분위

반으로 정의하여 ‘1’로 입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질문 모두에서 배우자 출산휴

가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완전위반으로 정의하여 ‘0’으로 입력하였다. 

3. 독립변수

본 연구는 사업체의 어떠한 요인들이 각각의 위반 형태(완전위반 및 부분위

반)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독립변수를 사용하였다. <표 

1>에서는 각각의 위반 형태에 따른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먼저 신

제도주의 이론에 기반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로 사업체의 가시성과 위반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이 공공부문에 속하는지 여부를 통하여 측정하였

다. 사업장 규모는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에 자연로그를 사용하여 조작

화하였다. 로그를 취하는 이유는 사업장 규모가 좌편향 왜도(skewedness)를 보

이고 있어 이를 조정해주기 위함이다.4) 사업체가 공공부문에 속하는지 여부를 

조작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이 공공부문인 경우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여 가변수(dummy variable)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의 연결성을 측정하기 위해 인사부서 보유 여

부를 사용하였다. 사업장이 독립적인 인사부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로, 그렇

지 않은 경우 ‘0’으로 조작화하였다. 

새로 도입된 제도와 사업장 내 기존 규범과의 충돌을 측정하기 위해 총 네 가지

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먼저, 남성 근로자 비율은 사업체 내 남성 근로자 수를 전

체 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또 다른 변수인 사업체 내 이미 

도입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개수를 측정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이 출산 휴

가,5)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직장 보육시설 그리고, 보육수당 지급정책 중 몇 가지

하나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자연로그를 취하지 않은 종업원 수를 변수로 사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으나 결과
에는 차이가 없었다. 

5) 사업체패널 조사는 모성보호에 관련한 문항 중 출산휴가 도입여부에 대한 문항만은 제공하
지 않고 있다. 대신 출산휴가가 실제로 사내에서 운영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문항이 있
는데, 도입 여부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가 여부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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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입하였는가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만약 기업이 다섯 가지 모두를 도입한 

경우 ‘5’을 부여하였으며, 다섯 가지 제도 중 하나도 도입을 하지 않은 경우 ‘0’을 

부여하였다. 사업장 내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와 같은 근로자의 권리의 활용을 돕는 

사내제도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사부서의 유무, 사

내 커뮤니케이션채널의 개수와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 유무를 활용하였다. 2009년 

사업체패널 설문문항에는 9가지 사내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

이 있는데, 사업체가 이 9가지 모두를 실시하고 있을 경우 ‘9’를 부여하였고 하나

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 ‘0’을 부여하였다.6) 노조 유무는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체는 ‘1’로 어떤 것도 없는 사업체는 ‘0’으로 코딩하였다. 

일탈 문화 이론에 근거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동일 산업군 내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위반 비율을 사용하였다. 특히 동종 산업군 내 ‘완전위반’을 하

고 있는 타 기업의 비율을 통해 측정하였는데, 완전위반만을 고려한 이유는 제

도를 도입해 놓고 실시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산업

군 내에서 더 쉽게 목격될 수 있고 이웃한 다른 조직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을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조직은 환경 내에서 경제적 득실을 고려하여 법규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는 합리적 선택 이론의 검증을 위해서는 전문직과 관리직 

근로자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4. 통제변수

본 연구는 해당 사업장의 연령과 사업장이 제조업에 속하는지 여부를 통제변

수로 사용하였다. 먼저 사업장 연령의 경우, 사업장 연령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조직 내 관성(inertia)으로 인하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Hannan and Freeman, 1977). 그러나 동시에 사업장 연령은 해당 사업

장이 가진 지식 또는 경험과 비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업장이 새로운 

6) 기존에 도입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과 사내 커뮤니케이션채널의 개수를 측정하기 위해 
합성변수(composite measures)를 사용하였는데, 이때 각각의 항목이 일․가정 양립 지원 정
책 또는 사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개념(concept)을 잘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 합성 변수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 각각의 항목은 설문자료 구성 시부터 이미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 그리고 사내 커뮤니케이션 행태를 측정키 위해 구성된 변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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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위반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업장 규모(로그값) 580 4.62 1.13 1.10 7.73
공공부문 580 0.01 0.10 0.00 1.00
인사부서 580 0.12 0.33 0.00 1.00
남성 종업원 백분율 (%) 580 73.50 25.10 1.38 100.00
도입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580 1.49 0.98 0.00 5.00
사내 커뮤니케이션 수단 580 2.34 1.62 0.00 9.00
노조 (노사협의회) 580 0.57 0.50 0.00 1.00
동일 산업군 내 위반 백분율 (%) 580 20.59 15.86 0.00 100.00
전문직 백분율 (%) 580 11.51 23.47 0.00 95.24
관리직 백분율 (%) 580 10.88 14.21 0.00 100.00
사업장 연령(로그값) 580 2.87 0.71 0.10 4.71
제조업 부문 580 0.49 0.50 0.00 1.00

제도를 수용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오래된 사업장의 경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실행을 더 잘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사업장 연령의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모두 예상되기에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설

문조사가 이루어진 2009년과 해당 사업장의 설립연도와의 차이를 계산하여 연

령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좌우도로 인한 정보의 왜곡을 줄이기 위하여 자연로그

를 취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제조업 여부는 한국 기업체의 남성 주도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하였다. 한

국 제조업은 대부분 남성중심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다른 업종에 비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도입․실행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Baek et al., 2012). 제조업에 속한 사업체는 ‘1’로 비제조업 사업체

인 경우 ‘0’의 가변수를 사용하였다.7) 

<표 1> 위반 형태별 독립변수 기술통계

7) 남성 비율 이외에도 제조업은 비제조업 분야보다 전문직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전문
직 비율이 산업군의 특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제조업 분야에 속하는 사업장 여부
를 통제함으로써, 분석에 사용한 전문직 비율이 위반 형태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최대
한 찾으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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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위반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업장 규모(로그값) 229 5.15 1.24 2.64 8.94
공공부문 229 0.05 0.21 0.00 1.00
인사부서 229 0.13 0.33 0.00 1.00
남성 종업원 백분율 (%) 229 72.51 21.90 12.07 98.67
도입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229 2.00 0.91 0.00 5.00
사내 커뮤니케이션 수단 229 3.53 2.01 0.00 9.00
노조 (노사협의회) 229 0.74 0.44 0.00 1.00
동일 산업군 내 위반 백분율 (%) 229 18.42 15.94 0.00 65.52
전문직 백분율 (%) 229 14.92 26.67 0.00 89.62
관리직 백분율 (%) 229 10.52 13.38 0.00 94.12
사업장 연령(로그값) 229 2.95 0.75 0.10 4.82
제조업 부문 229 0.45 0.50 0.00 1.00

완전순응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업장 규모(로그값) 810 5.30 1.27 2.20 9.67
공공부문 810 0.08 0.27 0.00 1.00
인사부서 810 0.17 0.38 0.00 1.00
남성 종업원 백분율 (%) 810 70.34 22.88 1.98 100.00
도입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810 2.29 0.71 0.00 5.00
사내 커뮤니케이션 수단 810 4.17 2.24 0.00 9.00
노조 (노사협의회) 810 0.74 0.44 0.00 1.00
동일 산업군 내 위반 백분율 (%) 810 16.61 14.13 0.00 80.00
전문직 백분율 (%) 810 21.26 30.71 0.00 98.44
관리직 백분율 (%) 810 10.81 13.77 0.00 100.00
사업장 연령(로그값) 810 2.92 0.79 ‐2.30 4.81
제조업 부문 810 0.40 0.49 0.00 1.00

<표 1>의 계속

5. 분석모형

본 연구는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항(다중명목)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은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사용하는데,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완전순응, 부분위반, 완전위반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종속변수의 3가지 순응/위반 범

주를 분석하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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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사용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

변수의 3가지 범주가 동일한 등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한다. 이 전제가 성립하

는지는 승산치의 동등분성에 대한 우도검증(Approximate likelihood·ratio test of 

proportionality of odds)을 사용해 검증해 볼 수 있다. 이 검증방법의 영가설은 “각 

범주가 동일한 등간을 가지고 있다”이고 이 검증 결과 p<.001의 수준에서 이 영

가설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각 범주는 동일한 등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종속변수를 분석하는 데 있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적절치 않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분석결과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1,619개의 사업체 중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는 완전순응으로 구분되는 사업체는 810개(50.03%), 제도를 

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였으나 실제 근로자들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부분위반 사

업체는 229개(14.14%), 제도의 도입과 실행 모두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

은 나머지 580개로 전체 분석대상의 35.82%를 차지한다.

완전순응을 기준범주로 하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에 잘 나

타나있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각각의 독립변수가 두 가지 위반 형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표 2>의 첫 번째 열은 세 가지 이론에 기반한 변

수들이 어떻게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완전위반에 영향을 미치는지

를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열은 각각의 변수들이 어떻게 이 제도의 부분위반 

가능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여준다. <표 2>안에 a로 표시된 변수의 경우는 

두 완전위반과 부분위반이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 차이는 기준 범주를 부분위반으로 바꾸어 분석한 <부록 1>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사업장 규모가 크거나 공공부문에 속해 있는 경우 사업체의 가시성이 

높아져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위반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한 가설 1

은 지지되었다. 분석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사업장이 규모가 크거나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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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기준범주: 완전순응)

완전위반 부분위반

신제도주의 이론 　 　

사업장 규모 (로그값) ‐0.160**,a
(0.067)

0.009
(0.076)

공공부문 ‐1.126**,a
(0.461)

‐0.170
(0.359)

인사부서 0.318,a
(0.200)

‐0.178
(0.235)

남성 근로자 백분율(%) 0.000
(0.003)

0.001
(0.003)

도입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0.841***,a
(0.087)

‐0.349***
(0.103)

사내 커뮤니케이션 수단 ‐0.357***,a
(0.038)

‐0.103***
(0.039)

노조(노사협의회) ‐0.127,a
(0.150)

0.232
(0.196)

일탈 문화 이론

동일 산업군 내 위반 백분율(%) 0.002
(0.004)

0.001
(0.005)

합리적 선택 이론

전문직 백분율(%) ‐0.004
(0.003)

‐0.005*
(0.003)

관리직 백분율(%) ‐0.002
(0.005)

‐0.002
(0.006)

통제 변수

사업장 연령(로그값) 0.104
(0.091)

0.079
(0.109)

제조업 ‐0.015
(0.134)

‐0.029
(0.164)

상수 2.965***
(0.418)

‐0.500
(0.498)

사례 수 1,619 1,619

  주 :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2) *** p<0.001, ** p<0.01, * p<0.05.
     3) a :완전 위반과 부분 위반이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표시.

문에 속해 있으면 완전위반을 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측

된 확률값(predicted probability)을 계산해 볼 때, 공공부문에 속한 사업장은 약 

14% 정도만 완전위반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그 외 사적부문에 속한 사업

장은 약 32%가 완전위반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외부 환경의 변화를 얼마나 잘 추적하고 있는가를 통해 사업장의 배우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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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휴가제도에 대한 순응 정도를 측정하고자 했던 가설 2는 분석결과 지지되지 

않았다. 독립된 인사부서의 유무는 어떠한 위반 형태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8) 

사업장 내에 ‘이상적인 노동자’ 규범이 팽배한 경우 조직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위반할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들은 일부 지지되었다. 남성 근로자의 비

율은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위반 가능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이미 도입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개수는 사업장의 배우

자 출산휴가제도의 완전위반과 부분위반의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

로 드러났다.9) 

이와 더불어 사업장 내 배우자 출산휴가의 이행을 도와줄 수 있는 사내 시스

템이 있을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위반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 예측한 

가설 5는 완전위반과 부분위반 모두에서 지지되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사측과 노측을 연결해주고 있을 경우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완

전순응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예측된 확률 값을 계산해보

8) 해외 연구는 독립된 인사부서의 유무가 법의 변화를 해석하고 추적하여 법 순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사부서가 법 순응에 큰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구나 <부표 1>에 나타난 결과를 볼 때, 독립된 인사부서
의 존재가 오히려 상징적으로라도 제도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법을 

완전히 위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인사부서의 존재는 법적 요
건의 해석이나 추적에 유의미한 차이를 불러오지 못할 뿐 아니라 서구사회와 다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륙법 체계와 관습법 체계에서의 인사부서의 역할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라 할 수 있다. 

9) 한 심사자께서 남성 근로자 비율 대신 장시간 근로를 자주 시행하는 사업장인가가 실제 
남성 중심의 문화를 더 잘 대변해 줄 수도 있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가 일
상적인 사업장에서는 여성 노동자가 가사와 육아의 부담 때문에 일을 그만둘 가능성이 남

성보다 커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된 사업장에서는 남성 노동자 비율
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다시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게 된다. 따라서 남성 노동자 비율은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간결성을 위해 남성 근로자 비율만을 남성 중심 문화를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논평자의 지적대로 장시간 근로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찾아 분석에 사용하여 보았다. 2009년 사업체패널 설문지에 “귀 사업장에서 일반 
근로자들의 초과근로는 얼마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라는 변수를 장시간 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4가지 응답 중 ‘매일’과 ‘1주일에 평균 2~3일”이라는 
응답들을 초과근로로 정의하고 변수값 1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계절적으로 바쁜 시
기에만”, “일이 바쁠 때만 아주 가끔”이라는 응답은 변수값 0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이 변
수 역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위반의 두 형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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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장은 약 6% 정도가 완전위

반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

장은 약 58% 정도가 완전위반을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부서와 

함께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의 존재는 어떤 위반 형태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표 2>의 결과는 완전위반과 부분위반이 서로 명확하게 다른 요인들과 연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업장의 외부 환경과 관련된 변수는 사업장의 배

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완전위반과 주로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 

6은 지지되었다. <표 2>에서 보듯이 사업장 가시성과 관련된 변수인 해당 사업

장의 규모와 공공부문 소속 여부는 완전위반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사업장 조직 내부 환경과 부분위반 여부를 살펴본 가설 7 역시 지지되었다. 

사업장의 내부 환경과 관련된 변수인 기존에 도입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과 사내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개수는 부분위반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이지

만, 사업장의 가시성과 환경과의 연계성을 측정하는 변수들은 부분위반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탈 문화 이론에 근거하여 동일 산업군 내 완전위반 비율이 개별 사업장의 

위반 가능성과 정(正)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 가설 8은 지지되지 않았

다.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라 전문직과 관리직은 낮은 대체가능성과 높은 협상

력 때문에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사업주로부터 받아낼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

할 수 있지만,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그러한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단지 전

문직 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부분위반 가능성을 낮

추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전문직과 관리직 비율이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위

반 여부와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이들의 협상력

이나 낮은 대체가능성 때문에 이 법 조항에 사업주가 순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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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배우자 출산 시 3일간의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09년 사업체패널자료에 따르면, 조사된 1,619개의 사업장 중 

약 36%의 사업장이 이 제도를 도입하지도 않았으며 약 14%의 사업장은 도입

해 놓고도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왜 사업장들이 이 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가지 위반 형태인 완전위반과 부분위반을 

결정하는 요인은 각각 무엇이며 위반 형태 간 차이는 또한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법과 조직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네 가지 중요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관점을 차용하여 

관습법 국가보다 훨씬 더 명료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륙법 국가에서도 조

직들이 외부의 제도적 환경에 반응하여 법에 순응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

다. 여러 기존 연구에서 관습법 국가에서는 법전 자체의 모호함과 판례의 상대

적인 중요성이 조직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환경의 변

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이 법에 잘 순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Edelman, 

1992; Dobbin and Sutton, 1998; Kelly and Dobbin, 1999). 하지만 대륙법 체계

에서는 법의 모호함이 상대적으로 낮아 외부의 제도적 환경의 영향력이 상대적

으로 미미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최근 대륙법 체계와 관습법 체계가 서로 

융합되면서 조직을 둘러싼 법적 환경의 변화는 대륙법 체계의 국가 내에서도 

조직의 법적 순응과 위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Baek and Kelly, forthcoming). 본 연구의 결과는 법적 환경에 얼마나 

조직이 잘 노출되어 있는지가 법의 위반(특히 완전위반)을 예측하는 중요한 척

도가 됨을 밝히고 있다. 

둘째로, 본 연구는 조직 내에 구제도를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대체하지 

못할 경우 조직은 의도하지 않게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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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상적인 노동자’를 가정생활에 최소한으로 참여하며 속한 조직에 충

성을 보이는 노동자로 정의하였으며 이 노동자는 보통 남성이라고 간주되었다. 

이러한 규범이 사업장 내에 팽배할 때 ‘남녀평등’과 남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이러한 사업장 내의 오래된 규

범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충돌이 심한 사업장은 결국 이 제도를 도입하

지 못하거나, 도입하더라도 실행하지 못한다. 이 외에도 사업장 내 근로자의 정

당한 권리 행사를 도와줄 수 있는 내부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조직은 

부분위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가지 위반 위반형태 중 부분위반은 신제도주

의 이론의 핵심 중 하나인 부정합화(decoupling) 현상과 맞닿아 있다. 신제도주

의 이론에서는 제도나 정책은 상징으로 도입되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실천되

는 것은 조직 내부의 맥락에 달려있다고 보았다(Hallett, 2010; 정장훈 외, 

2011). 본 연구의 결과 역시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반 현상과 원인이 비단 한국에만 유의미한 것은 아닐 

것이다. 남녀의 차별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유교문화권에 있는 국가(일본, 중

국, 대만 등)에서는 남성은 생계유지 역할이, 여성에게는 가사 책임 역할이 강

조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고정된 성역할과 얽혀진 이상적인 노동자 규

범이 사업장에 만연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고, 이 규범들이 배우자 출산휴

가제도, 더 나아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 관련된 제도들이 제대로 시행되

지 않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Baek and Kelly, 

forthcoming; Sung, 2003; Won and Pascall, 2004). 이에 대해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어떤 국가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 관련된 법에 순응 또는 위반하는

지 그리고 그 정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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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기준범주: 부분위반)

완전위반 완전순응

신제도주의 이론 　 　

사업장 규모(로그값)
0.169**

(0.084)
0.009
(0.076)

공공 부문
0.956*

(0.540)
0.170
(0.359)

인사부서
0.496*

(0.261)
0.178
(0.235)

남성 근로자 백분율(%)
0.001

(0.004)
0.001
(0.003)

도입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0.492***

(0.108)
0.349***
(0.103)

사내 커뮤니케이션 수단
0.253***

(0.047)
0.103***
(0.039)

노조 (경우 노사협의회)
0.359*

(0.201)
0.232
(0.196)

일탈문화 이론

동일 산업군 내 위반 백분율(%)
0.001

(0.006)
0.001
(0.005)

합리적 선택 이론

전문직 백분율(%)
0.002

(0.003)
0.005*
(0.003)

관리직 백분율(%)
0.000

(0.006)
0.002
(0.006)

통제 변수

사업장 연령(로그값)
0.025

(0.118)
0.079
(0.109)

제조업
0.014

(0.173)
0.029
(0.164)

상수
3.465***
(0.536)

0.500
(0.498)

사례 수 1,619 1,619

  주 :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2) ***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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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ncompliance with Paternity Leave Provisions across 

Korean Workplaces: Focusing on Two Types of Noncompliance

Kyungmin Baek․Ki Tae Park

This paper analyzes noncompliance with Paternity Leave Provisions across 

the Korean Workplace using three theories: New‐Institutionalism, Deviant 

Culture Perspective, and Rational Choice Theory. Among 1,619 

organizations in the Workplace Panel Survey 2009, 36% are fully 

noncompliant (i.e. have no paternity leave policy in the workplace) and 14% 

are partially noncompliant (i.e. acknowledged failure to implement an 

adopted policy). In order to find out the factors influencing those two types 

of noncompliance with the Paternity Leave Provisions, we us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ur results confirm that three theories used in 

this research adequately explain noncompliance with Paternity Leave 

Provisions, and that two different types of noncompliance with Paternity 

Leave Provisions in particular, are related to different organizational factors. 

Keyword : Paternity Leave, Work and Family Policy, Noncompliance, New 
Institution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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